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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 산척 면 샛강영 길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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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소방용풉인 영식을 승인 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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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영식승인번호 지 지 15- 15

4. 조

완강기 지 지 대

내벽 부착형 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90 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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翰翰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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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 사 성 적 서

KF> 안홍농얇溜黑겆芋원

446-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, : 031 -289-2845, FAX : 031 -287-9066

성 적 서 번호 : 201500718

페이지 : ( 1 )/(총 2)

1. 신 청 인 □ 원 본
○ 업 체명 : ㈜서한에프앤씨
○ 주 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샛강영길 59
○ 접 수번호 및 접 수일 : 제1500133호 2015. 2. 25.

□ 재발급

검사성 적 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
검 사대상종별/시 료명 : 완강기 지 지 대

검 사기간 : 2015. 2. 25.  ̃2015. 8. 5.

완강기 형 식 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(국민 안전처고시 제2015- 1호 )

경 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
(25.0 ± 3.0)。C, 상대습도 : (55.0 ± 3.0)% R.H.

합 격

세부 형 식 시험 결과(2쪽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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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
위 성적 서는 완강기 형 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 사결과입 니다 .

2015년 8월  10일

한국소방산업 기 술원 원장

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
성 능을 보증하지 않습니 다 .

이 검 사성 적 서 는 한국소방산업 기 술원의
사용될 수 없으며. 용도이외의 사용을

시료명 으로 검 사한 평 가

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 , 선전 등 홍보
금합 니 다 .

품에 대한 품질

및 소송용으로

湮묽驕霆푤壟
빎避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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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 : 031一 289-2845. FAX : 031-287-9066 1

형 식 시 험 결 과

업 체 명 (쥐서 한 에 프 앤 씨 형 식 승인 번호 지 지 15ㅡ
 15

크ζ ㅑㅒ 완강기 지 지 대 형 시
「
내벽 부착형 . 최 대사용하중 1 500 N,

회 전각도 90ㅇ

시 허
ㅁ 항 I모 결 과

비 고

=조
 항 항 목 기 준 시 료

(개
 )

검 사결과 판 정

제 16조 지지대의 구조 형 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「
0 적 합 합 격

제 17즈
=

최 대 사용하중
미

최 대 사용자수

최 대사용하중은 1 500 N 이상의 하중일 것 9
˜ 1 500 N 합 격

최 대사용자수(1회 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
최 대수)는 최 대 사용하중을 1 500 N으—로
나누어서 얻은 값으로 할 것

,
˛

1 명 합 격

제 18조 재 료

금속재료를 사용하여 야 하며, 비내식 성 재료일
경 우 내식가공 등을 할 것(:다만, 외 벽부착형 의
경 우 스테 인 리스 강판 및 강대(KS D 3698)를
사용할 것)

시 험 생 략 합 격

내식 가공 확인을 위해 염 수분무시 험 방법 (중성 ,

아세트산 및 캐 스분무시 험 (KS D 9502))에
의하여 5회 (시 험기 운전 8시 간, 방치 16시 간이
1 회) /'1 험하는 경 우 부식 생 성 물이 발생하지
아니 할 것

시 험 생 략 함 격

제 19조 강도 시 험

연 직 방향으로 최 대 사용자수에 5 000 N을  곱한
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·균열 및 현저한
변형이 없을 것

2 적 합 합 격

제 20조 충격 시 험

지지 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 으로 시 공한
후.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 험 장치 또는 특정
완강기를 지 지 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
또는 간이 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
반대방향으로 0.5 n1 높이 에서 최 대사용하중의
충격 하중으로 낙하시 키는 경 우에 파괴·균열 및
현저한 변형 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
작동될 것

2 적 합 합 격

제 21 조 표 시 형 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O 적 합 합 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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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둥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둥에 관한

업무세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 략한 시험 항목임.

그그
ㅌ  .

양식 ':o. KFI一 PO1 4 一01 -01 (Rev. 9)


